
  

 진천군 공고 제2021-48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관련 고지서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감,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96두75** ㈜*** 등 총335건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 3. 26. ~ 2021. 4. 9.(14일간)
  

   1.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에서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 20%감경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4. 문의처 : 충청북도 진천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 (☎:043-539-3078, FAX:043-537-0474)

2021. 3. 26.

진  천  군  수


